


지방세법 개정 제 조의 신설 취등록세 각각 씩 경감하고2006.9.1 ( 273 2 ) 50%※ ․

있으며 이를 다시 경감50% .

즉 현재 세율 대비 본래 세율 대비 경감이 되는 것임50%, 75% .

취득세․
등록세․

분의1000 20
분의1000 20 ⇒

분의1000 10
분의1000 10 ⇒

분의1000 5
분의1000 5

구 분 본래 세율 개정2006.9.1 금회 개정





지방미분양주택해소대책 주요내용‘ ’

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(LTV)■■

모기지보험 활성화oo

취 등록세 감면·oo

일시적 세대 주택자 요건 완화1 2oo

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oo

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oo


